
▣ 다수공급자 물품계약(MAS) 제도

Ⅰ  정 의 

 •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
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,품질경쟁을 유도하는 
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
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

 •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
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
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
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
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

Ⅱ  대상물품 및 참가자격

  □ 조달청 MAS계약 공고번호에 따른 계약대상물품은 영상감시시스템 중 
     ①방범감시시스템, ②옥외감시시스템, ③옥내감시시스템, ④중앙감시시스템에 한함

  □ 참가자격 (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) 

    ①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」(조달청 고시 제2015-28호, 
2015.10.07)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
(4617162201)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

    ②「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상감시장치
(4617162201)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
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. 단,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
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

    ③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(업종코드0036)자로 등록한 업체



 ※주의사항
  ①각각의 계약대상물품에는 반드시 계약희망업체의 직접생산제품 1개 이상이 포함 

되어 있어야하며 직접생산제품이 미포함된 시스템은 협상품목 승인시 제외.

  ②‘영상감시장치’의 경우 품목의 단가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만을 협상품목으로 신청 

  ③만약 2천만원이 넘는 품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가격협상시 필요에 
따라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
협상품목에서 제외

  ④계약대상물품 4종의 시스템 구성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품목에서 제외

Ⅲ  계약상대자 선정

  □ 경영상태(70점) 및 납품실적(30점)을 평가하여 적격자 
     경영상태 + 납품실적 = 85점이상인 자 

  □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,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
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

  □ 규격(모델)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
가격을 제안한 규격(모델)에 대해서 계약체결 

Ⅳ 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
  □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
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



Ⅴ  계약단가 인하

  □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
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

Ⅵ  MAS 계약물품의 2단계 경쟁제도

  □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등록업체중 5개사 이상 
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선정된 2개사를 포함한 7개사 이상
으로 제안요청하여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납품업체 1개사를 선정

Ⅶ  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율 적용

  □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제시할 수 있음

Ⅷ 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

  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(모델)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

  □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
제출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

     단, 계약 후 60일 이후 추가가능

Ⅸ  계약기간

  □ 영상감시장치 계약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



Ⅹ  참고사항

  □ 조합에서는 조합명의로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업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,
     또한 조합으로 MAS등록지도 신청시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
     *문의처 :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☏ 02-454-5114


